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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offshore wind power conflicts occur due to the problems in which the site selection process led by private 

operators is improperly managed. To review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at solve this problem,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operational cas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cusing on key actors from the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First, the status of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major issues in stakeholder conflicts, and discussions on the 

planned site system-related laws (draft) were reviewed. Next, the site selection process and relevant cases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were analyzed. In all these countries, site selection is d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maritime-related ministries establish overall offshore wind power site plans and condu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these plans. Futhermor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each individual site, extensive site investigation including 

environmental assessments are conducted. This aspec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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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1]
 

2021년에 93.6 GW의 풍력발전이 신규 설치되었는데, 그 

중 21.1 GW가 해상풍력이었다. 이는 전체 해상풍력 57 GW

의 절반 가까운 용량이자 신규발전 설비의 7%로,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2]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해상풍

력이 설치된 지역은 유럽이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도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3]

 2022년 기준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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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을 설치한 국가는 영국(13.9 GW)이

며 독일(8 GW)과 네덜란드(2.8 GW)가 그 뒤를 이었다.
[4]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19년 12월에 발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실현을 위한 계획

에서 해상풍력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2020년 EU 집

행위원회가 발표한 해양 재생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2030

년까지 해상풍력을 60 GW 설치하고, 2050년까지 300 GW

를 설치할 계획이다.
[5]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2031-35

년 사이에 매년 평균 45.6 GW가 설치될 전망이며,
[2]

 2050

년까지 아시아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이 세계 전체 설치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보급목표는 2036

년까지 약 34 GW이다.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전력정책심의회에 제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에서는 34 GW 중 26.7 GW를 해상풍력으로 보급할 계획

이 담겨 있었다.
[6]

 그러나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한국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약 0.11 GW로 전 세계에서 12번째이

지만 총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56 GW)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2]

한국의 최근 신규 풍력발전 설치 용량을 보면, 2017년 

114 MW, 2018년 161 MW, 2019년 191 MW, 2020년 160 

MW, 2021년 64 MW로 보급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7]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인 해상풍력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8]
 해상풍력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1]
 오래 걸리는 복잡

한 인･허가 과정은 풍력발전소 설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 증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자를 위한 명확한 규칙과 경로에 기반한 원스톱 행정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8]
 또한 해양은 공동자원으로 어업, 보전

과 보호, 해운, 군사 용도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지역의 경

우 이용권 내지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관심 지역에서 계획 당국 간 정

보와 데이터 교환, 계획 체계 및 법률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호 학습이 필요하다.
[5]
 해상풍력의 잠재적 영향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시설 주변 공동체의 반대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해양 이용자와 조화로운 공존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사업 개발 초기 단계에 공공 협의가 수행되고, 풍력발

전 단지 건설로 인한 기대 이익과 영향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5]

 

국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 보상 갈등으로 사업

이 지연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특정 단체와 어민만 피해 

합의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상당수 어민을 배제한 것이 주

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
 민간사업자의 주민 협의 부

족 등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해상풍

력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를 제시했다.
[10]

 규제 

정보, 어선 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한 입지 정보도를 구

축하고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선정하여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

가 및 해역 이용 협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사업 초기 단계

에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는 것은 정부가 제도 운영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

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지

를 결정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상풍력 보급 속도가 느린 이유는 입지 

선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 경쟁적 

입지 선점을 야기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개별 입지 협의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으며,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1]

 민간 사업자가 공익적인 관점을 배제한 

채 기업 이익 측면만 중시하면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사

업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상풍력 확대의 주된 장애물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

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행위

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자, 어민, 지역주민, 환

경단체 등으로 다양하며 관련 제도의 층위가 단일하지 않

은 만큼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제도

를 검토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의 원

인과 대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입지 선정 과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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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

상풍력 계획 초기 단계에 공공이 주도하여 입지를 결정하

는 절차를 해상풍력법에 규정한 네덜란드와 독일 사례 및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에 규정한 일본 사례를 조사하고, 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

고,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앙정부 행위자와 다른 이

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했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

다. 입지 선정 절차와 갈등 현황 및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검토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특

징을 파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외 입지 선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논문, 보고서, 정부 문서와 웹사이트 내용, 

기사 등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제도 분석을 위해 먼저 현재 입지 선정이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입지 계획이 체계적으

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했다. 입지에 대

한 사전타당성 조사 이전에 민간 사업자의 풍황자원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을 분석하고, 지

자체와 주민이 관련되어 복합적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해양경계 문제의 쟁점을 사례와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한 풍력발전 특별

법에서 다루고 있는 입지 선정 절차의 주요 사항을 분석 대

상으로 설정했다. 

해외 사례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별도의 해상풍력법 

또는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독일, 네

덜란드,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독

일은 해상풍력발전개발및촉진법을 2016년에 제정했으며 

2030년까지 최소 30 GW, 2045년까지 70 GW의 계통연계 

해상풍력발전소 증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네덜란드는 2015

년에 해상풍력법을 제정했으며, 2030년까지 북해에 해상

풍력을 21 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은 2018

년에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개발을 위한 해역 이용 촉

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10 GW의 해상풍력을 설치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세 국가는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정부가 지정한 입지에 대해 경매를 통

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사점 도출을 위해 세 국가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의 구체적

인 절차와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을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비교하

였다.

2. 선행연구

2.1 해상풍력 입지 선정

2013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발전사업 총 70건(허가용량 20,811.68 MW) 중 허가

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총 4건(허가용량 124.5 MW)

에 불과하여 정부 목표인 12 GW의 1%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1]

 해상풍력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입지 

발굴부터 현장조사 및 각종 인･허가, 계통연계, 관련 인프

라 구축, 민원 해결 등 개발 절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

이 전적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2,13]

 사업자가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

당성을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사업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와 의견수렴에 소홀하

여,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14]

 

최근 해상풍력 발전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국가인 영국, 

독일, 덴마크, 대만의 해상풍력 환경 인･허가 과정을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해상풍력 생산 목표 수립, 해상풍

력 구역 지도화, 원스톱샵(one-stop-shop) 절차의 채택, 

해상풍력 환경 인･허가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그리고 많은 국가의 해상풍

력 인･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사회 영향평가는 공

공 검토와 의견 수렴의 대상이다.
[16]

 해상풍력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서 원스톱샵 메커니즘은 단일 기관이 전체 인･허

가 과정의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동의 과정을 간소화

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17]

 정부가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은 해양 기반 시설의 환경 영향 관련 불확실

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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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국

가 비교를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국내 지자체들

의 전체적인 해상풍력 계획 과정을 비교･분석하는 접근법

을 취하고 있다. Yim et al.(2021)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해상풍력 추진 현황 및 입지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까지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14]

 Kim and Yoon(2022)은 

국내 입지 선정시 우선순위와 중요 평가요소, 발전사업자 

선정시 중요 평가요소를 AHP 방법으로 도출하고, 이어서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의 입지 선정시 우선순위와 중요 

평가요소, 발전사업자 선정시 중요 평가요소의 특징에 초

점을 맞춰 비교･분석하였다.
[19]

 Kim et al.(2022)는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의 입지선정 절차와 주관 부서를 간략

하게 검토하고, 제주, 부안, 울산의 해상풍력 추진 과정 현

황을 정책 설계부터, 지구 지정, 입지 설계, 심사 및 건설까

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20]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해 해외 국가를 분석한 연

구들은 일반적인 절차만 다루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

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

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내 지자체의 해상풍력 추

진 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

을 뿐, 국내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입지 선정 관련 사항들을 보완

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국내 입지 선정 제도 개선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에너지 사업과 다층적 거버넌스

다층적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기관을 

포괄하여 다양한 층위에 걸친 여러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기

반하여 정책이 산출되는 통치양식을 의미한다.
[21]

 수직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주목하여 하향

식 조치와 상향식 조치가 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수평

적 차원에서는 동등한 위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

력이나 갈등의 중재로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22]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정부 당국을 포함한 행위자들의 미

흡한 능력, 관련 행위자들의 모호한 권한 규정, 정부 계층 

구조와 수평적 자율성의 부조화는 친환경 정책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23]

 이러한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지역 주민을 포함한 여러 행

위자 간 소통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에너지 개발 같이 지

역의 이익이 얽힌 사안의 경우 관련 계획 과정의 초기부터 

여러 행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24]

 다층적 거버넌스에 따

른 의사결정 초기 단계의 이해관계자 관여는 절차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적 수용성 또한 높아

질 수 있다. 다층적 거버넌스 성공의 핵심은 관련 행위자들

이 정책 과정에서 상호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산출하는 데 있다.
[25]

 

3. 입지 선정 과정의 주요 쟁점

3.1 입지 선정 과정

해상풍력 개발은 입지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타당성 조

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개

발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데, 풍황자원 측정, 전

력계통 현황 조사, 해양이용계획, 지반조사, 지역 수용성 등

을 검토한다. 이후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산업통상

자원부 부처합동의 해양입지컨설팅을 통해 입지 적절성 검

토 결과를 받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

향평가 등 입지 및 개발 협의과정을 거쳐,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취득하

여 공사에 착공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입

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제주도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제

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규정하였고, 2015년 9

월 이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

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국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은 

사업자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발전사업허가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그 이전에 잠재적 해상풍력 입지를 대상으로 풍황

자원 계측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풍황자원 계측기

를 설치한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계측기를 일단 



안승혁ㆍ소윤미ㆍ류호재ㆍ한민호ㆍ윤순진

44  신･재생에너지

Table 1. Key issues and illustrative cases in Offshore wind 

power site selection

Claimed issues Cases

Regulatory 

approval

Proliferation of permits 

for Occupancy or Use 

Public water

184 locations

Inter-municipal maritime 

boundary dispute

Tongyeong-si & 

Namhae-gun 

An insufficient or 

non-transparent 

licensing process

Incheon sea area 

EEZ, Samsan-myeon 

in Yeosu-si 

Area 

overlap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project
Pungdo in Ansan-si

Fishing protection zones
Yokjido in 

Tongyeong-si 

Safety routes for 

Passenger ships

Gureop-ri in 

Incheon-si

Project 

developer

Floating LiDAR 

preemption and trade

Incheon sea area, 

Goheung-gun 

Residents' distrust, 

low acceptability

Buan-gun & 

Gochang-gun

설치해두고, 다른 사업자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다. 발전사

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풍황자원을 계측

하게 되어있는데(유효기간 4년, 1년 연장 가능), 계측기를 

해상에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

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면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먼저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가관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은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다. 이 과정

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사

업자는 수산업법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 어민(입어자, 양식

업자, 구획어업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다. 계측

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기준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는 전국 184개소에 달한

다.
[26]

 공유수면법에 따라 계측기를 기준으로 반경 5 km 

이내를 유효지역으로 인정하므로, 통상 1기 당 400 MW 규

모(총사업비 약 2조 원)의 해상풍력발전소 개발이 가능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획득과 계

측기 보유 여부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해양입지컨설팅 후 본격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

가 단계로 볼 수 있는 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데, 2023년 1월 기준 전국 발전사업허가 건수는 

70건(20.8 GW)이다.
[13]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입지 및 개

발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시 관할부처가 주민과 어민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사업 주

체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초기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논의를 진행

하지 않고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 영광과 경남 통영시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수행한 연구에서 대다수 어민들이 현행 해상풍력 입

지발굴 과정과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추

진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환경적, 경제적 영향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3.2 입지를 둘러싼 논란

풍력발전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구역 중첩, 인허가, 사업

자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Table 1 참조), 이러한 

문제가 결합되어 복합적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구역 

중첩 문제의 경우, 지자체와 사업자의 갈등 사례로 한국서

부발전이 추진하는 안산 풍도 풍력발전 사업은 경기도의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조성 추진사업 수역과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이 진

행되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사업지로부터 제외해달라고 요

청했다.
[28]

지역 주민들이 구역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다양

하게 존재한다.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발

전사업허가를 받은 68개 사업 중 64개소(94.1%)가 어업활

동보호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해상풍력발전소

의 계통연계 및 건설비용을 고려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 발

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육지에 가까운 연안이나 

섬 인근에 입지하게 되는데, 이는 주요 어업구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의 경

우, 국내 건멸치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등 어업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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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지역으로 대형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 

인천 덕적도 서방어장은 

국내 최대 꽃게어장이나 풍황계측기 12개와 위치가 겹치게 

되어 어민 반대가 있다.
[31]

 서해5도 주민들은 인천 앞바다

에 설치된 계측기가 백령도 주민과 군이 유사시 이용해야 

할 안전 항로와 겹친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통해 계측기 

철거 의견을 표명하였다.
[32]

 지역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

자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등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1단계 실증단지를 당초 계획인 

2013년보다 많이 지연된 2019년에서야 준공할 수 있었다.
[16]

 

부실한 허가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천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계측기는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허

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가 옹진군에 공유수면 점･사

용허가를 신청했고 법률적 검토 없이 승인되어 이후 인천해

수청이 철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33]

 여수 삼산면 해상풍

력발전단지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받은 업체 대

신 공무원과 유착된 업체에게 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주거

나, 일부 투자자가 사업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진탐지봉이

라 속이고 계측기를 설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34]

 

풍황계측기는 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대신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얻은 풍황데이터를 프리

미엄을 받고 다른 업체에 팔거나,
[35]

 자본금 1,000만 원으

로 설립한 신생 회사가 설치하는 등 매각 목적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글로벌 사업자인 오션 윈즈는 공유수

면 점사용 허가권을 보유한 업체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

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6]

3.3 해상경계 갈등과 자치권 분쟁

풍력발전소의 경제성은 건설비와 바람자원 등 기후와 지

리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입지는 종

종 둘 이상 지자체의 경계나 지역 주민들이 생활반경 내에 

존재하여 사업자와 지자체, 지역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육지의 경우 국토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간 관

할구역의 경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육상풍력사

업 지역의 관할 지자체를 가리는 일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

다. 반면 바다의 경우 해상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해상공간에 대해 서로 자신의 관할구역임을 주장

하면서 자치권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는 해상경계

를 결정하는 성문화된 명시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경계 획정 기준은 불문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특

정 지역에서 지자체가 과거부터 자치권을 행사해온 내력과 

관행이 곧 해당 지역을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해상경계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은 조업권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자주 있었으나, 주로 지자

체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 왔다.
[37]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조업권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권한쟁의심

판을 통한 사법적 절차로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맡기는 경향을 보여왔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지가 두 지자

체 앞바다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면 인접한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할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유리하다.
[38]

 

해상풍력 사업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지방세 부과를 통해 지자체 수입을 얻게 된다. 또한 재생에

너지 사업 유치에 따른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이익공

유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가 생

긴다.
[39]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 획정 기준으로 여러 지리･사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과 동시에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활

용하고 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지리 정보와 컴퓨터 기

술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하고,
[40]

 해외에서도 국가 내 지자체 해상경

계와 국가간 해상경계를 획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41]

 하지만 기준점이 되는 육지나 섬을 선택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분쟁가능성이 있다.
[40]

 

해상경계 갈등이 표출된 풍력발전 사례로 서남해 해상풍

력 실증단지 사업이 있다. 거리상으로 부안군 소속의 위도

와 고창군 육지의 중간지점에 입지한 해당 풍력발전 단지

는 사업자가 당초 부안군을 관할 지자체로 인지하여 공유수

면 점･사용 허가 등 각종 행정신고를 하였고, 부안군은 이

를 허가하였다. 이에 자치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고창

군은 해당 해상공간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과 부안군의 행정

처분 무효를 신청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40]

 헌

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3년이 걸렸으며,
[37]

 총 20기의 

발전기로 이루어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중 절반인 

10기의 발전기에 대한 행정권한이 고창군으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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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유인도서 지역인 위도와 죽도를 해상경계 계산 

기준에 포함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부안군이 이미 사업자

에게 부과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일부를 고창군이 청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며, 해상경계가 불명확했을 때 풍력발전 

입지와 육지 사이 해상에서 면허어업을 하던 고창 어민들은 

해상경계를 따라 어업활동 구역을 옮겨야 하는 불이익이 발

생하게 되었다.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자

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23년 1

월에 발의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은 불문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사용한 형평의 원칙을 구체

적으로 명시했고, 해상경계 획정 행정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했으며,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지자체 간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상경계를 결정하는 중앙정

부의 역할이 풍력발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중요하다. 

3.4 계획입지 논의

인허가 논란, 풍황계측기 난립과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 

설치 단계에서 어업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발전

허가 급증으로 인한 어민 반발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2년 11월 정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

지 풍력발전량을 연간 1.9 GW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계측

기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이외에 기존에 민간 사업자

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는 있으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어 

정부 지정 지역 이외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입지를 개발하는 효

율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기간이 평균 32개월이

다.
[42]

 반면 한국은 입지발굴부터 시작하여 10개 부처로부

터 29개의 인허가를 받는 데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4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획입지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의 빠른 추진을 통한 풍력

발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풍력발전 보

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1년 5

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

원 발의)’ 발의를 시작으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발의)’과 ‘해상풍력 계

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한무경 의

원 발의)’이 2023년 2월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시행 

절차는 유사한데,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개발 전반 심의･의결,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발전추진단 구성, 산업부･해수부가 예비지구 지정, 산업부

가 예비지구 기본설계 수립, 어업인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

의회 구성, 산업부가 발전지구 지정, 입찰을 통한 발전사업

자 선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발의된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차이점은 입지정보망을 구

축･운영하는 주체가 산업부와 해수부 공동인지 산업부 단독

인지, 입지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로 대신할 것인지, 발전사업허가시 환경영향평

가를 할 것인지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대신할 것인지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 제도가 2022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을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

계획을 제출하고 검토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주는 방

식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공공성이 포기될 수 있고 민간

사업자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

에 따라 제주도청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재수정했다. 중앙정부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

로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는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공공의 계획입지 방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4. 해외 사례 분석

4.1 독일

독일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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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발계획과 중앙사전입지조사이며, 각각은 연방해양수

로청과 연방네트워크청이 총괄한다. 입지개발계획은 경매

가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입지 위치와 시기, 경매 규모, 계

통연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개발

및촉진법에 따라 입지개발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한 중

앙사전입지조사가 실시되며, 중앙사전입지조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 

입지개발계획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기술적 계

획의 세부사항이 만들어지고, 연방해양수로청으로 대표되

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 협약에 따라 기술적인 계획 

세부사항이 작성되며, 주정부는 전략환경평가에 요구되는 

정보와 문서를 연방해양수로청에 제공한다. 연방해양수로

청이 입지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주체이며, 송전시스템 사업

자들이 초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연방전기가스통신우편철

도청(이하 연방네트워크청)이 연방해양수로청과 함께 검토

한다. 연방해양수로청은 연방네트워크청, 연방자연보호청, 

수로해상운송총국, 연안 주들과 협의하여 입지개발계획을 

작성한다. 

연방해양수로청은 지자체, 행정기관, 송전시스템 사업

자, 환경단체를 초청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시된 공청회

와 같은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때 전략환경평가

서에 포함되는 범위와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청회에서 

논의되며, 공청회 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공청회에 

기반하여 연방해양수로청은 조사 프레임워크를 결정하고, 

입지개발계획 초안과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

터넷에 게시하고, 계통연계 사업자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는 연방해양수로청이 이용가능한 필요 정보를 생성한다.

경매 입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상풍력 건

설 및 운영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입지개발계획에 제시

된 대로 중앙사전입지조사가 이루어진다. 연방네트워크청

이 관리하는 경매 단계 준비를 위해 연방네트워크청을 대신

하여 연방해양수로청이 지정된 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연

방해양수로청은 중앙사전입지조사 비용에 관한 문서와 시

험 결과를 조사기관로부터 제출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조사는 공공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부문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조사를 담당한다. 

해상풍력 건설 및 운영 관련 환경 영향, 토양, 풍력과 해

양 조건, 안전 위험 식별을 위해 해상운송에 관한 조사를 

하고, 연방생활방해통제법에 따른 범주와 연안 지역에 대

해 장애물 요소가 있는지 검토한다. 해양 환경 오염 우려와 

교통 장애가 없고, 국방 안보에 문제가 없으며, 채굴 활동

이 양립가능하고, 계통연계가 잘 이루어지며, 해상풍력발

전소와 송전선로의 건설 관련 시민의 우선적인 관심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방해양수로청이 중앙사전입지

조사를 맡긴 기관은 지자체, 행정기관, 환경단체를 초청하

여 입지개발계획 공청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청회를 운영

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 연방 의회 동의 없이 연방경제

기후보호부가 입지 적합성 허가 권한을 갖고, 영토가 정해

진 해역에 대해 주정부가 허가 권한을 가지며, 연방경제기

후보호부는 연방네트워크청이나 연방해양수로청에 허가 

권한을 넘길 수 있고, 연방네트워크청은 허가 권한을 연방

해양수로청에 넘길 수 있다. 입지 적합성 시험 결과는 문서

나 인터넷으로 계통연계 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입지개발계

획에 반영된다. 송전선로의 건설 및 운영은 중앙사전입지조

사의 대상이 아니고, 에너지산업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입지 결정 단계에서 개별 입지별로 전략환경평가와 여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입지 결정에 대한 예비 초안, 확장된 

예비 초안, 초안, 두 번째 초안 문서가 각각 공개되면 매번 

각 문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입

지 결정 이후 지정된 입지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매 

과정은 연방네트워크청이 담당하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의 

승인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연방해양수로청이 주관

한다.   

구체적으로 입지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기존 입지개발계획에 수정 절차가 시작되어 2023년 1월 북

해 및 발틱해에 대한 2023 입지개발계획 및 관련 환경보고

서가 발표되었다. 2030년까지 30 GW 목표 달성을 위해 

입지개발계획을 통해 36.5 GW 용량의 해상풍력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였고, 2035년 40 GW 목표를 염두

에 두고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해상

풍력 지역은 중앙정부의 목표에 맞춰 결정되며, 입지개발

계획은 지정 지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서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된다. 입지개발계획 수립 후 중앙사전입지조사는 3

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필요 평가 및 조사가 수

행되고 여러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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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재생에너지

입지개발계획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과 입지

를 지정하고 개별 사업의 환경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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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입지개발계획과 비교하여 2023 입

지개발계획에서 북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 관련 N-21.1 지

역이 추가되고, N-11.1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발틱해에서 

O-2.2 지역이 부분적으로 지정되었다. 입지개발계획에 대

한 전략환경평가 조사 결과 N-21 및 N-22 지역 결정, 

N-11.1 지역 확장은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부에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지정

된 전체 지역은 북해 N-1~N-13 및 N-21, 발틱해 O-1~ 

O-3이며, 이는 2026년까지 약 24.7 G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규모이다. 

입지개발계획에서 영향 평가의 수준은 구체적이지 않으

나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특징으로 하며, 여러 대안을 검토

한다.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이차적, 누적, 시너지 영향

이 고려된다. 그리고 계통연계를 위해 해저 통로의 위치와 

송전 용량도 지정한다. 입지개발계획은 유럽 차원의 계통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독일에 조성되는 해상

풍력 단지의 계통연계 국가로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영

국, 네덜란드, 스웨덴이 있다.

북해는 여러 국가들이 인접해 있어, 입지개발계획은 다

른 국가나 다른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운 경로가 중단되면, 독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SN6와 SN12 해운 경로 지역 및 N-21 계획 지역에

서 더 이상 선박 교통량이 없어지고, N-11.1 지역 확장을 

위한 SN6 해운 경로의 폐쇄는 SN4 및 SN5 해운 경로가 교

차하는 지점에서 교통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해운 관련 

공간 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운 해상풍력 입지 N21-1 및 확

대 입지 N-11.1이 가능해진다. 

입지개발계획 수립 과정 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최신화

하면서 공개하는 계획 초안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2023 입지개발계획의 경우 정

부 기관으로 수로해운국, 연방자연보호청, 독일연방군, 슈

레스비히 홀스타인(Schleswig Holstein) 주의 에너지전환

기후보호환경자연부와 농업농촌유럽소비자보호부, 로어 색

소니(Lower Saxony) 주의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와 채굴에

너지지질학실, 웨스턴 포메라니아(Western Pomerania) 

주의 농업환경실 등이 의견을 제출했다. 지자체들의 피드

백으로는 해양환경 영향 평가 부족, 계통연계와 발전소의 

정확한 위치 지정, 어업 피해 우려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으로는 슈레스비히 홀스타인 주 어업연합, 

독일항해연합, 해운회사, 재생에너지 기업, 해상풍력 기업, 

수송 서비스 기업, 해상풍력 관련 이니셔티브, 해상풍력 경

제연합, 수소연료연합, 크루저요트클럽, 선박해양기술연합, 

연방해상풍력사업자연합, 연방에너지물관리연합, 송전시스

템 사업자, 해상풍력재단, 자연보호 단체, 어업생태학연구

소, 개인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입지개발계획 전략환경평가가 북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면, 적합성 조사 전략환경평가는 개별 입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가 계획으로 인한 주요 누적 영향을 분석한다면, 

후자는 해상풍력 터빈의 건설 및 운영의 지역적 영향을 평

가한다. 입지 위치 대안에 대한 검토는 입지개발계획 전략

환경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적합성 평가는 지정 입지에 대

해 기술적인 수단의 대안(큰 터빈 대 작은 터빈)을 검토한

다.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경우 대안 없음(zero)도 가능

하지만, 2022년 완료된 4개 입지의 적합성 조사는 대안들

을 비교･검토했다. 

적합성 조사는 입지개발계획에서 지정된 특정 입지를 대

상으로 하기에 입지개발계획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고, 추

후 구체적인 발전소 유형과 설계를 고려하는 승인 절차와 

구별된다. 2023년 경매 예정인 N-3.5, N-3.6, N-6.6, 

N-6.7 지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 조사를 위한 전략환경평

가가 각 지역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되었다. 

연방해양수로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 적합

성을 검토한다.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수정시 수행되는 공식적인 절차의 일부이다. EU의 전략환

경평가 지침에 따르면, 전략환경평가의 목적은 구체적인 

사업에 앞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적인 

고려를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환

경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특히 보건),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입지, 토양, 물, 대기, 기후, 경관, 문화유산, 

다른 물질 자산, 보호 자산 간 상호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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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결정을 통해 이후 계획 승인 절차에 활용될 등급

이 만들어진다. 사전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관

한 지식 없이 계획 승인 절차의 관심사항과 기준에 관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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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이를 통해 이후 계획 승인 절차에서 허가 받지 못

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늦은 불허와 입지 상실은 독일 정부

의 해상풍력 증대 목표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합성 

검사를 미리 실시하는 것이다. 입지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 요건을 만족시키고, 해양 환경을 위협하지 않으

며,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 오염이 없고, 철새를 위협

하지 않으며,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국방 안전을 보장하며, 공공이나 민간의 주요 우려사

항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 및 계획된 케이블이나 변전설

비와 양립가능해야 한다. 

4.2 네덜란드

네덜란드 해상풍력 입법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풍

력 단지 계획과 구역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해상풍력을 위한 지역 지정 및 해

당 지역 내 입지 결정 과정을 주도한다. 해상풍력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대상으로 해상 풍력 입지 발굴이 이루

어지고, 내무영토관계부, 기반시설물관리부, 농업자연식량

부와 협의하여 경제기후정책부가 입지 결정으로 지정한 곳

만 해상풍력발전단지로 개발 가능하다. 

네덜란드도 과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행

위자가 입지를 선정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중앙정부

가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

고, 이를 위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했다. 새로운 입지 선정 

방식은 먼저 기반시설물관리부가 국가물프로그램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허가되는 지역들을 지정한다. 지정

된 지역 중 어느 위치에 어떤 조건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지 입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경제기후정책부가 가진

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입지를 조사해서 사전

에 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었다. 

해상풍력 입지는 네덜란드 물 정책과 공간 계획 관련 내

용을 포함하는 국가물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지역 범위 내에

서 선정가능하다. 최대 27 GW 개발이 가능한 8개 지역이 

해상풍력 단지로 지정된 국가물프로그램 2022-2027은 기

반시설물관리부가 주관하여 작성했다.
[46]

 해상풍력 단지 

개발은 국가물프로그램의 지역들로 제한되며, 지정된 지역 

이외 지역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가물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네덜란드 환경관리법에 따라 전략환

경평가가 실시된다. 홍수 관리, 담수 수질, 주요 물 지역, 

해양, 적응, 해운, 자연환경 등 광범위한 물 프로그램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해상풍력 지정 지역은 생태, 해운 

안전, 오일 및 가스, 어업, 모래 채취, 국방, 지질 및 수문, 

경관,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역사 유적 등의 측면에서 적

합한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대안 비교 평가가 이루어

진다.
[47]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가치

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네덜

란드 환경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 비정부기구, 민간단체, 지자

체 등이 관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해운 안전 검토, 생

태영향 조사, 자기 지역 해상풍력 유치 등의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8]

해상풍력 지역들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풍력발전 단

지로 경매하게 될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경제기후정책부

가 총괄한다.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운영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과 다양한 조사가 입지 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업, 선박과 관광, 오일 및 가스 추출, 군사 훈련, 

모래 채취, 자연 보호, 에너지 생산량, 계통연계 비용 등이 

검토된다.
[49]

 자연 보호 조치와 허가사항 등 풍력 단지 계획

을 수립하고, 장소의 구조, 해저, 풍속과 해양 자료를 조사

하여 공개하고, 사업자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

공한다. 경제기후정책부는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기능 수행, 선박 경로 및 오일과 가스 채굴 관련 이해관계

자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 영향, 풍력발전단지 개발 비용,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고려한다.

500 MW 이상의 발전소, 100 MW 이상 용량의 풍력 발

전소, 50 MW 이상 용량의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중앙

정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조정하는데, 이를 국가 조정 제

도라고 한다. 개별 입지에 대한 결정 및 결정된 입지를 대

상으로 경매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하는 

단계까지 경제기후정책부가 총괄하며, 지자체 협의가 필요

한 다양한 허가 및 면제 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네덜란드

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기반시설물

관리부가 해상풍력 입지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영향평가 역시 담당한다. 

해상풍력발전 계통연계 위치는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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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워크숍이나 설명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 이후 어디에 언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해

상풍력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사업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 전문가 및 소통 전

문가와 같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다. 계획 

수립부터 조사, 평가, 최종 입지 결정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회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

행한다. 경제기후정책부가 주도하여 입지 결정 절차를 실

시하고, 기술적 타당성 및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기후정책부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입지 결정 등 에너지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한다. 농업자연식량부는 자연 환경 관리를, 내무영토

관계부는 공간 계획을, 기반시설물관리부는 해양 공간 계

획 및 해운 안전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네덜란드기업청은 

발전사업자 선정(경매), 사전 입지 조사 조정, 이해관계자 

회의 조직, 지자체와 지역 기업에 경제적 기회 창출, 인허

가 조정 지원을 수행한다. 특히 기반시설물관리부는 북해 

관리 및 감독, 북해 활동 허가, 생태 영향 조사, 환경 관리 

조정, 입지 결정 지원 업무도 한다. 중앙정부는 발전소 및 

송전선로 위치 대안 선정을 위한 영향 분석 과정에서 지자

체 의견 수렴을 하고, 어업/선박/오일 회사 등의 산업 단

체, 환경 단체, 풍력발전사업자 등과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입지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북해의 보르셀레(Borssele)는 지속

가능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첫 지역이고, 2022

년과 2023년부터 발전소가 운영되는 홀랜드 쿠스트 남부

(Hollandse Kust zuid)와 홀랜드 쿠스트 북부(Hollandse 

Kustnoord) 지역이 그 다음으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

정되었다. 보르셀레 지역은 1.5 GW 용량 규모의 풍력 단지

가, 홀랜드 쿠스트는 각 1.52 GW, 1.46 GW 규모의 해상풍

력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에위마이던 원해(IJmuiden Ver) 

및 와덴 제도 북쪽(Ten noorden van de Waddeneilanden) 

지역도 개발 예정 풍력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입

지 선정 사항은 2016-2021 국가물계획(국가물프로그램으

로 통합되기 이전 명칭)에 반영되었다.
[46]

 

네덜란드는 정부 자문기구인 경제-사회 위원회가 주관

하여 정부, 기업, 노동조합, 환경단체, 사회단체, 금융기관 

등 47개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협정에서 2013년 

9월 합의한 해상풍력 목표(2023년 4,450 MW의 해상풍력 

운영)를 맞추도록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했다. 2013년에 경

제부(현 경제기후정책부)는 해상풍력 관련 많은 연구용역

을 의뢰하고, 해상풍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구조 비

전, 타당성 조사,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관련 부처, 연안 인

근 지자체와 주, 사업자, 부문 조직, 해외 정부들이 가능한 

위치, 이해관계, 잠재성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

반시설물관리부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북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어업, 자연, 풍력, 해운, 국방, 모래 

채취 같은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합의에 기반하여 

북해협정을 2020년에 체결했다.

한편 홀랜드 쿠스트와 와덴 제도 북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풍력을 살펴보면, 정부 구조 비전의 일환으로 환

경영향평가가 수행되었다.
[50]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해양 

포유류와 조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명확하기 때문

에 누적 생태계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풍력 발전 단지와 다른 활동이 결합된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프레임워

크가 개발되었다.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으로 와덴 제도 북쪽 지역이 군사 

훈련 지역이어서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군사 훈련 

지역 일부를 해상풍력 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그로닝겐

(Groningen) 주 및 그로닝겐항과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

서 와덴 제도 북쪽 인근 지역을 해상풍력 지역으로 지정하

는 것은 군사 훈련 지역 축소를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3년 초 북해 인근 주들 협의 과정에서 해안선

에서 12 마일 이내 지역에 해상풍력 조성이 가능한지 조사

하기로 결정했으며, 나투라(Natura) 2000 지역, 해운 경

로, 연안 3 마일 지역, 철새 등을 고려하여, 5개 지역을 식

별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 협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북해

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의 비용 차이를 계

산하였다. 타당성 조사는 생태계, 어업, 선박 레이더 간섭, 

집값 영향,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계통연계를 고려한 사회 비용-편익 분석도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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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타당성 조사 결과, 5개 지역이 비용-효율성이 있어 

풍력발전 단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비용-

편익이 다르고, 생태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및 국제 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어업, 모래 채취, 관광 선박, 항구, 경

관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는데, 부정적인 영향 대부

분이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비용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통연계 

방안도 같이 고려되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해안선 12마일 외부 및 10-12마일 

사이의 지역 중에서 최적 위치를 찾았다. 결정된 지역은 홀

랜드 쿠스트, 에위마이던 원해, 와덴 제도 북쪽이고, 이렇

게 새롭게 지정된 해상풍력 지역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보르셀레가 해상풍력 지역으로 2016-2021 국가물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은 해상풍력 로드맵 2023에 

반영되었고, 국가물프로그램 2022-2027로도 이어진다. 

4.3 일본

일본은 다양한 해양 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법을 제정하

여 운영 중이고, 주로 해상풍력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개발을 위한 해역 이용 촉

진법에 따라, 경제무역산업성과 국토인프라교통관광성이 

함께 해상풍력 촉진 지구를 지정한다. 촉진 지구를 지정할 

때 공공 검토를 위해 2주 동안 지정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산림어

업성, 환경성,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광

역지자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촉진 지구 지정 기준은 재

생에너지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기존 

어업과 해운 산업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적절한 계통연

계가 보장되는 지역인지 여부다.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는 

준비 지구, 유망 지구, 촉진 지구로 구분되고, 준비 지구는 

촉진 지구로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지구는 촉진 지구 

후보 지역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촉진 지구 지정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경제무역산업성, 국토인프라

교통관광성, 광역지자체, 농업산림어업성, 지자체, 어업 단

체,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촉진 지구를 결정한다. 2023년 5월 

현재 촉진 지구 8개, 유망 지구 10개, 준비 지구 6개가 지

정되어 있다.

유망 지구는 촉진 지구 지정을 원하는 광역지자체가 제

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중앙 정부가 매년 선정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공정하게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적인 관

점에서 전문가 의견이 유망 지구 선정에 반영되도록, 각 해

상풍력 지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위원회를 구성

하여 논의한다. 이후 유망 지구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협의

회가 구성되어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촉진 지구 지정

을 위한 세부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상 관측 조사(바람, 번

개)와 해양 조사(조류, 파도, 해저)는 필수이고, 필요한 경

우 어업과 군사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다.
[51]

 그리고 이해관

계자들의 공공 검토를 거쳐 촉진 지구로 결정되면 경제무역

산업성과 국토인프라교통관광성이 경매 단계를 주관하여 

공공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달리 해상풍력 전체 입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략환경평가도 수행하지 

않으며, 개별 입지별로 촉진 지구를 선정한 다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없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전략환

경평가 대신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전, 사업 계획 단계에 초기 환경 영향 고

려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 환경 영향 고려는 

대규모 사업인 클래스-1 기준의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 단

계에 이루어지며, 사업 추진 주체가 마련한 초기 환경 영향 

고려 문서에 대해 환경성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관련 부처가 의견을 내고, 이 과정에서 시민과 광역지

자체 의견도 수렴한다.
[52]

 구체적인 입지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아키

타현(Akita Prefecture)의 오가시(Oga City), 카타가미시

(Katagami City), 아키타시(Akita City) 해상 지역에 대해 

협의회가 구성되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4번의 회의를 

하면서 입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8

월 25일 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이 공지되고, 2022년 

9월 30일 촉진 지구로 결정되었다. 2022년 8월 25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2주 동안 인터넷과 지자체 관련 부서

를 통해 관련 자료가 공유되었고, 같은 기간에 관련 중앙부

처와 지자체도 촉진 지구 제안을 검토했으며,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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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selection proces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들은 문서로 작성한 의견을 경제무역산업성이나 국토인프

라교통관광성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

다.
[53]

 그리고 촉진 지구로 지정된 입지에 대한 공공 입찰이 

2022년 12월 28일에 시작되어 2023년 6월 30일까지 예정

되어 있고, 경매 결과는 2024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54]

 

아키타현의 오가시, 카타가미시, 아티카시 해상 촉진 지

구에 대한 초기 환경 영향 고려 문서는 해당 입지에 해상풍

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일본의 가장 큰 발전회사 제

라 주식회사(JERA Co., Inc.)에서 작성했다. 제라는 총 

340 MW 규모 29개 풍력 터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계획

하고, 공공 검토를 위해 이 사업 관련 초기 환경 영향 고려 

문서를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자사 웹사이트

와 지자체 관련 부서를 통해 공유하였다.
[55]

 환경영향을 평

가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하는 일본의 방식은 공

공 검토 기간 이후 누구나 언제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독

일 및 네덜란드에 비해 폐쇄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경매 이전 입지 선정 단계에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입지가 결정된 

이후 경매 기간에 초기 환경 영향 고려 문서가 공개되는 것

도 미흡한 부분이다. 

4.4 행위자별 역할

해외 사례 분석 결과,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앙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2030년까지 장기 해상풍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입지를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마련했으며, 사

업 승인 이전 단계에 입지계획을 검토하고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통적이

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계통 연계를 함께 

검토하고, 영향 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해상풍력 확대를 

촉진하였다.
[5]
 반면 일본은 전체 입지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에서 요청한 개별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촉진 지구 여부를 결정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입지 선정 단계에 실시하지 않으며, 입지 선정 관련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다소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일 및 네덜란드와 차이가 있다.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독일은 입지개

발계획, 네덜란드는 국가물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국가물프로

그램을 바탕으로 전체 입지 계획을 포괄하는 해상풍력 로

드맵을 작성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둘 다 각 입지의 적합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지 선정 과정을 단일 정부 부처

가 주관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독일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위한 개별 입지 결정 시 전략환

경평가를 수행하고, 네덜란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Fig. 1 참조). 독일은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사업 승인 과

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

고, 네덜란드는 입지 결정 이후 승인 과정에서 별도의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다. 일본은 

두 개 부처가 입지 선정 과정을 주관하고, 경매 단계에 초

기 환경 영향 고려가 이루어지며, 사업자 선정 이후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입지계획 수립부터 입지 결정과 전략환경평

가, 사업 승인과 환경영향평가까지 연방해양수로청이 담당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매 단계만 연방네트워크청이 

주관한다. 네덜란드는 해상풍력 입지 계획이 포함된 국가

물프로그램과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시설

물관리부에서 책임을 맡으며, 그 외 해상풍력 로드맵과 입

지 결정, 경매와 사업 승인을 경제기후정책부가 관리한다. 

해상풍력 전체 입지 계획은 두 국가 모두 해양 관련 정부기

관이 맡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별 입지 결정과 영향

평가 및 사업승인 담당 기관은 차이점을 보인다. 독일은 연

방해양수로청이 입지 결정, 영향평가, 사업 승인까지 총괄

하는 방식이고, 네덜란드는 경제기후정책부가 입지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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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te selection process and major actors

Germany Netherlands Japan
South Korea
(Present)

South Korea
(Special Act)

Site Plan BSH IenW - Developer MOTIE, MOF

Environmental 

Assessment
BSH IenW - Developer MOF, etc.

Site Investigation BSH EZK METI, MLIT Developer -

Site Decision BSH EZK METI, MLIT Developer MOTIE

Project Approval BSH EZK METI, MLIT Developer MOTIE

Consultation
BNetzA, BfN,  

Coastal states
BZK, LNV  MAFF, MOE - Committee

Collecting 

Opinions

Government 

departments, 

Municipalities, 

Enterprises, NGOs, 

Sectoral organizations 

Government 

departments, 

Municipalities, 

Enterprises, NGOs, 

Sectoral organizations  

Government 

department, 

Prefectures, 

Council, Public

-
Fishermen, 

Residents, Experts

Note: Full names of abbreviations used in Table 2 are as follows

- BSH: Bundesamt für Seeschifffahrt und Hydrographie (The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

- BNetzA: Bundesnetzagentur (Federal Network Agency)

- BfN: Bundesamt für Naturschutz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 IenW: 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Waterstaat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 EZK: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en Klimaat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 BZK: Ministerie van Binnenlandse Zaken en Koninkrijksrelati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 LNV: Ministerie van Landbouw, Natuur en Voedselkwaliteit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 METI: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LIT: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MO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사업 승인을 관리하고, 국가 내 모든 환경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한다. 독일에서 육상의 재생에너지는 경

제기후행동부가 관리하지만, 해상풍력은 연방해양수로청

이 관리하고, 네덜란드는 경제기후정책부가 해상풍력 포함 

모든 재생에너지를 관리한다. 일본은 경제무역산업성과 국

토인프라교통관광성이 입지 선정과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

고, 입지 선정 이후 경매 단계의 초기 환경 영향 고려 및 사

업 승인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환경부가 협

의 주관 부처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공개

하는 각 주요 문서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들이 지역의 관점에서 제기

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중앙정부가 검토하여 수정이 이루

어진다. 일본은 촉진 지구 선정 시 짧은 기간 동안 의견 수

렴이 이루어진다. 해외 사례에서는 국내처럼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에서

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구성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입지 결정 

이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도 공동으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

고 있다. 네덜란드 북해협의기구의 경우는 정부 부처, 지자

체, 사업자, 부문조직 이외 해외 정부가 참여하여 국가간 

협의사항이 논의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국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선정 이후 실제 사업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를 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민간 중심 접근법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제안되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 선정 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지 선

정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는 산업부와 해수부이고, 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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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어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독일 및 네덜란드와 비

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일정 부분 차

이가 있다(Table 2 참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입지계획을 해양 관련 부처가 담

당하는데, 한국의 특별법(안)에서는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

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에서

는 전체 입지 계획과 별도로 개별 입지 결정 과정에서 많은 

입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예비지구 지정 시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 외에 사업을 실시할 발전지구로 지

정할 때는 입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입지 계획에 대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데, 한국은 전략환경평가 대신 해수부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하는 방향이 검토되었다. 협의 구조는 한국의 특별

법(안)이 상당히 체계적인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주요 부

처와 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체적인 과정을 조율

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 및 입지 결정 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이 특징적이다. 한국 특별법(안)

의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구분,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은 일

본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전체 입지 계획이 없고, 

산업 관련 부처와 국토 관련 부처가 개별 입지 선정을 주관

하며, 유망 지구 선정시 전문가 중심의 제3자위원회, 촉진 

지구 선정시 정부와 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

성된 협의회를 운영한다. 일본은 공공 주도 입지 선정 방식

을 도입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정부의 역할

과 개입 정도가 낮다. 

5. 결 론

해상풍력 발전 입지 선정시 정부, 지자체, 주민, 사업자 

간 소통 부족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

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자의 해상풍력 고려 지

역이 어업구역과 겹치면서 어민들의 사업 반대와 함께 지역

사회 수용성이 낮은 것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

다. 사업 대상 지역과 지자체의 다른 사업 계획 지역이 겹

치면서 지자체와 사업자간 갈등이 나타나고, 안전 항로를 

이유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공간 선점 차원에서 민간 업체들이 풍황계측기

를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계측기 설

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데 승인을 한다거나 주민 동의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풍

황계측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는 업체들이 공유수면 권한이나 풍황 데이터를 매매할 목

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문제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지자체 간 경계가 불분명한 해양 공간

에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계 인근에

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되면서 동시

에 어느 지자체가 사업 관련 편익을 획득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여러 사회적 갈등과 제도 미비로 국내 풍력발전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입지 선정 과정의 거버넌스 작동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발전 단지

로 적절한 입지를 찾아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후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기존 방식

은 이해관계자 협의에 한계가 있다. 입지를 발굴하는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 광범위한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만 의

존하다보니 사업자의 부족한 갈등 관리 역량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입지와 중앙정부의 조

정 역할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들이 최근 제시되었다. 정부

가 민주적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을 주도함

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사회

적･환경적 영향과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비지구 지정, 환경평가, 발전지구 지정을 해수부와 산자부

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주관하고, 입지 선정과 관련된 

해상 경계를 해양수산부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방

향으로 변화된다면 기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지 계획부터 입지 결정까지 중앙정부가 

총괄 추진하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입지 선정 방식을 벤치마

킹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높은 수준의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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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선도하

고 있는 국가들이다. 두 국가 모두 향후 목표 달성에 필요

한 모든 입지를 아우르는 입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특별법(안)에

서는 일본처럼 개별 예비지구 지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

는데, 해상풍력 확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종합적인 해상풍력 입지 계

획이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시설을 실제 설치･운영할 

입지를 결정하는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다른 국가 사례와 

달리 한국의 특별법(안)은 광범위한 입지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특별법(안)에서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식으로 협의회 운영을 강조한 것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일본과 비슷하다. 유럽 사례처럼 단

일 정부 부처가 입지 계획 수립과 입지 결정 과정에서 다양

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식과 비

교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회 구조

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

다. 이는 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운영되었을 때 경험

적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제도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해

상풍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 해결방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함으로써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그러나 문헌 조사에만 의존하여 해상풍력 입지 선

정 과정의 문제점과 갈등 지점,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및 

소통 양태, 입지 선정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다.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위자 면접조사를 통해 입

지 선정 과정을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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